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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이 2년 

이상 지속됨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

러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소규모 감염 및 대규모 집단감염 가능

성에 대비하고,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더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 보장 및 환자와 의료인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1-3) 뿐만 아니라 정부는 2023년 6월

까지의 복지부 소관 주요 입법과제에 비대면 진료를 포함시켰을 정

도로 원격의료를 통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

의 흐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대면 진료와 원격의료는 그 뜻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

은데 최윤섭(2020)에 따라 분류하면 우선 헬스케어 내에 디지털 헬

스케어와 의료가 포함이 된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의 교

집합에 원격의료와 원격진료가 포함되며 원격의료 내에 원격진료가 

포함된다. 또한 원격의료 중 원격 화상진료, 전화 진료, 2차 소견, 

온디맨드 처방, 채팅진료 등은 원격진료에 포함되고, 원격모니터링, 

원격수술, 원격판독, 원격 임상시험 등은 원격진료가 아닌 원격의

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Fig. 1., Fig. 2).4-6)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디지털 치료가 아닌 비대면 진료에 한정

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보다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다. 원격의료는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오던 사항이었으나, 여

러 가지 이유들을 근거로 국내 의료계에서 반대하던 사안이었다. 

대표적으로 원격의료의 경우 (1)진료의 정확성 보장이 불가하고, 

(2)의료행위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3)책임소재가 불분명하

고, (4)대형병원에 대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

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극심해짐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화 진료 및 처방을 허용하고 관련 진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본격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였다.7) 실제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총1만3252개소 의료기관에서 352만 

3551건, 437억 6344만원 상당의 비대면 상담 및 처방이 이루어졌

다.8) 이는 일평균 약 5166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중 한의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에서는 총 14

만 2535건의 진료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체 진료 과 중 다섯 번

째로 많은 수에 해당한다.8)

    관련하여 심채영 등(2021)의 연구에 따르면 한의사 중 38.1%

가 전화, 문자(카카오톡), 이메일, 기타를 수단으로 하는 원격진료

를 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절반 이상(57.6%, 133

명) 2020년 3월(코로나 유행 시기) 전후로 원격의료 수요차이가 약

간 혹은 매우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9) 더하여 향후 원격의료를 할 

의향에 대한 문항에 42.6%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상용화

에 관한 문항에도 61.6%가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는 한의사 절반가량이 원격의료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를 체감하였음을 시사한다. 또한, 

동일 연구에 따르면 소화기 질환, 비만, 감기, 보약 처방, 불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격의료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원

격의료를 할 의향이 있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응답한 인원이 42.6%

에 달하였다. 이는 한의계 역시 원격의료에 관하여 긍정적인 인식

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계에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

러나 현 상황에서 한의계에서의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제도적 논의

나 선행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존재

하는 대다수의 선행연구의 경우 단순히 국내외 원격의료의 형태를 

확인하거나 국내 원격지의료 시범사업의 시행과 결과에 대한 논의

만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의약 원격의료

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관련하여 중국에서는 이미 2014년 의료기관 원격의료서비스 

추진에 관한 의견에서 시작하여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

다. 중국의 경우 2014년부터 원격의료 서비스를 추진하여 법적 정

비와 제도적 정비를 마친 후 원격의료를 중국 의료보험 보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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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시키며 원격의료에 관한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로 2016년 

기준의 원격진료 시장 규모는 약61.5억 위안(한화 1.03조 원) 수준

으로 전년 대비 51% 성장했으며, 2023년에는 약 230억 위안(3.85

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의료구조는 한국과 

유사하게 서의와 중의의 의료이원화 구조를 띠고 있다. 이러한 중

국 의료구조의 특징은 중국의 원격의료 사례를 바탕으로 한의 원격

의료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구체적인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원격의료 관련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한의학의 원격의료 정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현황 및 항목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 문헌들을 검색 및 수집하였다. 국내 

검색 엔진은 'Google' 및 Dbpia(dbpia.co.kr), 

ScienceOn(scienceon.kisti.re.kr), Kiss(kiss.kstudy.com), 

KCI(kci.go.kr), PubMed(https://pubmed.ncbi.nlm.nih.gov), 

Oasis(https://oasis.kiom.re.kr), 보건복지부 통합검색

(moh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한국

한의학연구원Kiom(Kiom.re.kr), 대한한의사협회(www.akom.org)

의 웹 DB를 활용하였다. 중국 검색 엔진은 中國國家法律法規

DB(https://flk.npc.gov.cn/index.html)를 활용하였다.ﾠ주제어는 

국문과 영문, 중문을 사용하였으며 국문의 경우 '원격의료 현황', '

비대면 진료 현황',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한의 원격 의료', '

한의 비대면 진료', '전통의학 원격 의료', '전통의학 비대면 진료', 

'국내외 원격진료', '국내외 비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 정책', '원

격의료 정책', '국가별 비대면 진료', '국가별 원격의료'를 사용하였

고, 영문의 경우 'telemedi', 'telemedicine', 'telehealth', 

'remote treatment', 'telemedicine policy', 'telemedicine in 

China'를 사용하였다. 중문의 경우. ‘远程医疗’, ‘非面到面诊疗’. 

‘网上医疗’, ‘网络医院’를 사용하였다. 공식 법률과 정부(기관) 보고

서, 정책안을 우선으로 하여 문헌을 선정하였고, 논문(2차 자료), 

사례(증례) 보고도 일부 활용하였다. 기간은 2010년 이후부터 2022

년 8월로 한정하였다. 또한, 이 중 원격의료 항목, 현황, 정책과 관

련된 내용이 아닌 경우의 문헌은 배제하였다.

Fig. 1. The concept of telemedicine.

Fig. 2. Types of Telemedicine.

결    과

1. 국내 원격의료 정책

    국내 원격의료 정책은 2002년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원

격의료를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행위’라고 정의한 

이후로 2009년, 2014년, 2018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 개정안은 원격의료의 당사자·허용 행위의 확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 초진 제한에 대한 내용, 의사의 면책, 병원급 기

관에 대한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진료의 정확

성 보장 불가, 의료행위의 안전성이 담보 불가, 책임소재의 불명확

성, 대형병원에 대한 쏠림 우려 등을 근거로 2009년, 2014년의 개

정안은 결렬되었고, 2018년의 개정안 역시 논의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병이 심화되면서 한시적으로 

의사에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

였다. 특히, 환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의료인이 대

면 진료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모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주었다

는 점이 특징적이다.

Table 1. Summary of Domestic Telemedicine Policies and Content

연도 요약(발표기관) 내용

2002
의료법 일부 개정11)

(보건복지부)

의료인 간 원격자문 형태의 행위를 
원격의료로 정의

(의료법 제34조 1항 추가)

2020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12)

(보건복지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

적으로 허용

2020
감염병 예방법 개정13)

(보건복지부)

의료인은 감염병에 관련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가 가
능함을 명시함

2020
코로나19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

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14)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의
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재택 전화상
담·처방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

2. 한의약 원격진료 관련 사례 및 특징

    한의 원격진료 관련 사례는 크게 정부 시범사업과 협회 사업으

로 구분된다. 정부 시범사업의 경우 주로 의료 취약지 주민에 대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협회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이후부

터 시행하여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의료 취약지에 관한 정부 시범사업의 경우 대부분 만성질환과 

경증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질병 관리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졌으

며, 공용 영상 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

았다. 또한, 만성질환에 관하여 초진에 대한 대면진료 제한 원칙이 

존재하여 재진 환자에 한해서만 원격진료가 가능한 것 역시 그 특

징이다. 한방 제제는 필요한 경우 비대면 전달 서비스로 제공했으

며, 대부분의 정부시범사업에서 만성질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원격진료 외에도 건강관리서비스와 건강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했다.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서는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

업을 시행하여 시범사업 기관에서 원격 일차 혹은 지속 협진이 필

요한 경우, 상병코드 M(근골격계질환), G(신경계질환), S(외인성질

환)에 해당하는 모든 질환에 대하여 협진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상병코드 C-D(신생물질환), B(피부질환), E(내분비·영양 및 

대사질환), F(정신질환), I(순환계질환), J(호흡계질환), K(소화계질

환), N(비뇨생식계질환)의 일부에 대하여 협진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이 특징적이다.

    협회 사업의 경우, 모두 코로나19(백신) 증상 및 후유증을 대

상으로 했으며 전화를 통해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한약을 비대면 배송을 통해 제공하였다.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와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모두 초기에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예산

을 통해 진행되었으나, 이후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이 종료되

었다(Table 2).

3. 한국과 중국의 현행 원격의료 관련 제도 비교(Table 3)

고    찰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가 일평

균 약 5000건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논의와 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며, 의료법의 명시된 원격의료의 범위와 실제 수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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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 범위도 상이한 실정으로 추가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

한 상황이다.

    관련하여 중국은 한국과 유사하게 의료이원화가 되어 있고 

2014년부터 논의되고 시행된 ‘인터넷+’ 정책을 통해 꾸준하게 원격

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이다.19)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한국과 

유사한 의료구조에서 원격의료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황에 

집중하여 중국의 사례를 한국의 원격의료에 관한 참고자료로 삼아 

연구를 진행했다.

    중국의 원격의료 정책의 경우 크게 (1)원격의료서비스 발전 추

진, (2)서비스 내용 명확화, (3)서비스 품질·안전성 확보, (4)서비스 

프로세스 완비, (5)서비스 품질·효율 향상의 다섯 단계를 통해 발전

이 이루어졌다.19) 해당 과정에서 중국은 원격의료를 한 의료기관

이 제3기관의 인터넷·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기술적 지원을 해주는 

활동이라고 정의하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가능함을 명시했

다. 의료서비스 적용도 진찰 전·중·후에서 모두 허용하였으며 온라

인 처방 역시 허용했다. 또한, 원격의료 관리 규범과 관련 분쟁 처

리기관, 스마트 약국을 통한 공급보장 서비스 역시 완비하여 서비

스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원격의료 의료건강 기준체계에 관

련하여서도 원격의료에서 이용되는 온라인상 병력기입, 질병분류 

코드, 수술분류 코드, 의학용어를 통일하였다. 이후 원격의료 프로

세스가 구비된 후에는 일부 경증질환과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

환에 대한 원격의료를 중국 의료보험 서비스 보장 범위 내에 서비

스의 품질과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한국의 원격의료의 경우, 그 허용범위가 코로나19 전후로 명확

히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만, 법적·제도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전과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는 한

시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원격 상담·처방 범위에 대하여 원격의료 시행을 허용해주었다. 그

러나 의료법 상 원격의료의 정의는 두 경우 모두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

나 기술을 지원하는 의료인 간 원격자문 형태의 행위라는 점은 다

름이 없었다. 원격의료 관리 규범과 관련 분쟁 처리기관 역시 부재

했다. 의료서비스의 적용범위의 경우 허용되는 원격의료 범위에 차

이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에는 진찰 전·중·후의 원격자문 

의료서비스만 허용하였고, 이후에는 진찰 전·중·후의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의료서비스도 허용하였다.  온라인처방의 경우 둘 다 가

능했으나, 전자의 경우 제한적이었다. 두 경우 모두 원격의료 의료

건강 기준체계와 별도의 온라인처방 건강보험은 존재하지 않았고, 

국가 단위의 의약품 공급보장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때, 

후자의 경우 민간 의약품 공급 서비스는 존재했다. 코로나19 이후 

실제 원격의료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하나, 둘 다 원격의료의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부터 결렬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한의 원격의료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시범

사업의 경우, 공통적으로 만성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 이루

어졌다. 해당 과정에서 영상 통신 기기를 이용한 진료상담, 건강교

육, 한방 제제 제공 등 서비스들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대면 진료를 하지 않고도 건강문진, 진료상담을 통한 처방과 한약

제공, 건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한의 원격의료 관련 협회 사업의 경우, 모두 대한한의사협회에

Table 2. Summary of Telemedicine Cases and Features in Korea

구분
당진보건소 한방 원격진

료 실시20)

공감e가득사업 -
디지털네트워크 건강관

리서비스21)

취약계층 대상 비대면 
한방 진료 서비스19)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
합계획 – 의·한 협진 4단

계 시범사업20)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24)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
센터25)

대상 의료인 한의사 한의사 한의사 의사·한의사 자원 한의사·한의대생 한의원·한방병원 한의사

대상 환자
지정된 교통 불편 지역

의 주민·독거노인
지정된 의료 취약지 지

역의 주민
지정된 의료 취약지 지

역의 주민

요양 급여를 받고자 기
관에 내원한 외래 환자 
중 협진진료의가 의·한 

협진이 필요하다가 판단
하고 이에 동의한 자

코로나19(백신) 증상 및 
후유증 환자

코로나19(백신) 증상 및 
후유증 환자

대상 질환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근골격계 
질환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근골격계 
질환, 대사증후군 질환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근골격계 

질환

상병코드 M·G·S에 해당
하는 모든 질환,

상병코드 C·D·B·E·F·I·J·K·N
에 해당하는 일부 질환

코로나19(백신) 증상 및 
후유증

코로나19(백신) 증상 및 
후유증

제공 서비스
질병 모니터링, 진료상

담, 건강교육, 한방 제제 
제공

건강문진, 진료상담, 한
방 침 시술, 한방 제제·한

방파스 제공 

건강문진, 진료상담, 한
방 침 시술  한방 제제 

제공

의·한 원격 일차 협진 진
료 및 지속 협진 진료

전화 진료 및 맞춤형 한
약 제공

전화 진료 및 맞춤형 한
약 제공, 의료기관 연결

비대면 방법 영상 통신 기기 영상 통신 기기 영상 통신 기기 전화, 영상 통신 기기 전화 전화

사업 기간 2013.02 – 2013.11 2018.11 – 2019.11 2021.02-진행 중 2022.04 – 2024.12 2020.03 – 2021.03 2021.12 - 2022.04

시행 주체 당진 보건소
행정안전부,

상지대한방병원
화순군보건소 보건복지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사업 구분 정부 시범사업 정부 시범사업 정부 시범사업 정부 시범사업 협회 사업 협회 사업

초진 제한 ○ ○ ○ ○ X X

기타
국내 최초 한방 원격진

료 사업

⓵ 건강증진요구자의 약
물·비약물관리 

(운동·교육·영양관리) 
⓶ 비만관리프로그램

⓷ 의료봉사 연계

⓵ 한의사의 1대1 상담
⓶ 맞춤형 한약 비대면 

방문 방식 제공
⓷ 코로나 19로 인해 대

면→비대면 전향

-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종료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종료

Table 3. Comparison of Telemedicine Systems in Korea and China

내용 중국15-18) 한국1-3,11) 한국(*임시)12-14)

원격의료 정의

의료기관 일방이 기타 의료기관을 초청하여, 통
신, 컴퓨터 및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자사 의
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기술적인 지

원을 하는 의료 활동15)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
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
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

는 원격의료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

의료

원격의료 범위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원격병리진단, 원격의학영상 진단, 원격간호, 원
격협진, 원격문진, 원격병리토론 등)15)

의료인 간 원격자문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원격 상담·처방

원격의료 관리 규범

<인터넷진료관리방법(互聯网診療管理辦法(試行))>, 
<인터넷병원관리방법(互聯网医院管理辦法(試行))>, 
<원격의료서비스관리규범(遠程医療服務管理規

范(試行))>16)

X X

관련 분쟁 처리기관 지방 각급 위생계획생육17) X X

의료서비스 적용범위 진찰 전·중·후 모두 적용17) 진찰 전·중·후 원격자문 진찰 전·중·후 모두 적용

온라인처방 가능 여부 
가능17)

(전자 처방전 형태)
제한적으로 가능 가능

원격의료 의료건강 기준
체계

⓵ 온라인 상 병력기입17)

⓶ 질병분류 코드 통일17)

⓷ 수술분류 코드 통일17)

⓸ 의학용어 통일17)

X X

온라인처방 건강보험 일부 경증질환,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보장18) X X

의약품 공급보장 서비스 ○17) X △(민간 존재)

진행 과정

⓵원격의료서비스 발전 추진
⓶서비스 내용 명확화

⓷서비스 품질·안정성 확보
⓸서비스 프로세스 완비
⓹서비스 품질·효율 향상

원격의료 범위 확장 논의 중
(시범사업 일부 존재)

⓵ 원격의료 확대 무산
⓶ 일시적 허용

  (코로나19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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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루어졌으며 감염병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져 코로나19

(백신) 증상 및 후유증에 한하여 이루어졌다. 공통적으로 전화를 통

해 15분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료를 수행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맞춤 한약을 제공하였다. 해당 사업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만

성 질환 혹은 경증질환이 아닌 감염병에 대하여 원격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었다. 다만 민간 차원의 자선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후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종합적으로 국내 원격의료 관련 정책에서는 정의된 원격의료의 

범위가 중국에 비해 좁고, 원격의료 관리규범, 관련 분쟁 처리기관, 

통일된 원격의료 의료건강 기준체계, 온라인 처방의 건강보험 제도 

편입, 의약품 공급 보장 서비스가 완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한계

점이었다.

    관련 사례에서는 한의 원격의료를 통해 만성질환, 일부 근골격

계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며, 만성질환이나 경증질환이 

아닌 감염병에 있어서도 한의 원격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의미 있

었다. 그러나 시범사업의 횟수가 매우 적고, 협회 사업의 경우, 예

산문제로 지속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중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한의 원격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현행 제도상 

원격의료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원격의료의 정의가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의료인-환자 간 원격

의료 허용을 바탕으로 ‘인터넷+’ 원격의료서비스를 발전시켰다.

    관련하여 실제로 2009년, 2014년의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료인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려고 이미 시도한 전례가 존재한다. 그

러나 진료의 정확성 보장 문제, 안전성 문제, 책임소재 문제, 대형

병원에 대한 쏠림현상 우려를 근거로 해당 논의들은 결렬되었다. 

이후 2018년 유기준 의원을 대표로 하여 해당 내용을 포함한 새로

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 역시 현재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시적 허용기간에 이미 무자격

자의 조제,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 악국외 장소 의약품 판매, 대체 

조제 등 심각한 위반 사례가 일부 적발되었기에 많은 우려를 받고 

있다.26) 또한, 원격의료 플랫폼을 통한 의료 형태 역시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7)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는 의료사각지대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으며, 만성질환 등 관리성 질환에 있어 용이성

을 확보할 수 있어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국가 재난 

상황에 있어 의료진 및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며, 

새로운 시장 개척의 발판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7)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국내 한의 원격의료 범위를 확

대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 진료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책

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과 제도가 필요하다. 중국

에서는 지방각급 위생계획생육 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으며 국내에는 관련 기관이 구비되지 않은 실정이다. 관련 관리규

범 역시 중국에서는 <인터넷진료관리방법>, <인터넷병원관리방법>, 

<원격의료서비스관리규범>을 두어 원격의료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일정 수준 보장하지만 국내에는 관련 관리규범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원격의료의 정확성·안전성을 보장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관·관리규범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 역시 해결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중국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이

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광동성 온라인 병원’, ‘캉메이 온라인 병

원’, 저이 온라인 병원‘과 같이 2차·3차 의료기관급 병원들에서 다

수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우려와 관련해서는 중국

의 정책이 아닌 국내 발의안을 참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실

제 2014년 이후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 제한적 허용조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해당 제한적 

허용조건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대형병원에 대한 원격의료 쏠

림현상 우려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결    론

    국내 한의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원격의료의 정의를 보다 폭넓게 정의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정의의 경우 현재 시행되고 논의되고 있

는 원격의료 행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원

격의료의 범위 역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유동적인 측면이 있어 국

외 사례와 같이 원격의료의 명확한 내용과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하다.

    또한, 원격의료를 통한 비대면 진료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보장

할 수 있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담당 기관

과 제도가 필요하다. 실제 현행 한시적 비대면 상황에서도 일부 심

각한 의료법 위반 사례가 일부 적발되었다. 이는 실질적 관리기관

과 관련 법규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위반 사례는 

실질적인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원격의료가 상용화된 후 더욱 증가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격의료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전문 담당 기관과 관련 제도

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제한적 허용조건을 두어 대

형병원의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대형병

원의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는 원격의료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부터 지속적으로 많이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문제 상황은 의료의 

효율성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원격의료의 병원급 의료기

관에서의 제한적 허용조건을 두어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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